
4  재정운용계획

4-1. 중기지방재정계획

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･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

예산으로,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

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. 다음은 의령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

입니다.

연도별 재정전망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  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
연평균

증가율

세        입 427,003 440,275 425,381 433,617 435,281 2,161,557 0.50%

자 체 수 입 52,081 52,804 53,233 53,687 54,173 265,978 1.00%

이 전 수 입 263,531 271,219 258,700 264,201 267,941 1,325,592 0.40%

지 방 채 0 0 0 0 0 0 0.00%

보전수입 등 
및 내부거래

111,391 116,252 113,448 115,729 113,167 569,987 0.40%

세        출 427,003 440,275 425,381 433,617 435,281 2,161,557 0.50%

경 상 지 출 59,967 60,881 60,861 61,370 57,799 300,878 -0.90%

사 업 수 요 367,036 379,393 364,520 372,247 377,483 1,860,679 0.70%

▸ 대상회계 : 일반회계, 특별회계(공기업, 기타), 기금

▸ 연평균 증가율 = [(최종연도/기준년도)^(1/(전체연도 수 - 1))-1] × 100



4-2. 성인지 예산현황

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

하는 것으로,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.

-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

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

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.

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, 아래의 표에서는 의령

군의 2018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,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(단위 : 개, 백만원)

구  분 사 업 수 예 산 액

총  계 47 25,105

여성정책추진사업 2 110

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2 23,461

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3 1,534

▸ 2018년 당초예산 기준

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?

-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.

- 여성능력개발교육,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.

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?

-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,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.

- 정보화교육, 지역정보화 촉진, 공무원 교육훈련,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.

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?

-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,

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



4-3. 주민참여 예산현황

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. 참여범위는

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,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

구성되어 있습니다. 참여방법은 주민회의,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

인터넷, 팩스,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.

-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의령군은 모델 1을

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

405,571 9,352 1

▸ 2018년 당초예산 기준

표준모델

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

총 칙

운영계획

위 원 회

지 원
기 타
부 칙

제1조(목적)
제2조(용어의 정의)
제3조(법령준수의무)
제4조(시장의 책무)
제5조(주민의 권리)
제6조(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)
제7조(의견수렴 절차 등)
제8조(의견 제출)
제9조(결과 공개)
제10조(위원회 운영 등)

제11조(시행규칙)
부   칙

제1조(목적)
제2조(용어의 정의)
제3조(법령준수의무)
제4조(군수의 책무)
제5조(주민의 권리)
제6조(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)
제7조(의견수렴 절차 등)
제8조(의견 제출)
제9조(결과 공개)
제10조(주민참여예산위원회)
제11조(위원회의 기능)
제12조(위원회 구성)
제13조(위원회의 운영)
제14조(연구회 운영 등)

제15조(시행규칙)
부   칙

제1조(목적)
제2조(용어의 정의)
제3조(법령준수의무)
제4조(구청장의 책무)
제5조(주민의 권리)
제6조(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)
제7조(의견수렴 절차 등)
제8조(의견 제출)
제9조(결과 공개)
제10조(위원회 구성)
제11조(위원의 위촉 및 임기)
제12조(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)
제13조(기능)
제14조(운영원칙)
제15조(분과위원회)
제16조(회의 및 의결)
제17조(회의록 공개의 원칙)
제18조(해촉)
제19조(의견청취)
제20조(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)
제21조(주민참여 등 홍보)
제22조(위원에 대한 교육)
제23조(재정 및 실무지원)
제24조(시행규칙)
부   칙



2018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

총 액 9,352

주민생활지원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48

주민생활지원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12

주민생활지원실 농아인협회 수화교실 등 지원 1

주민생활지원실 장애인 편의증진 도모 97

주민생활지원실 장애인 사회참여 7

주민생활지원실 장애인 업무 및 행사 지원 4

주민생활지원실 장애인 복지증진대회 25

주민생활지원실 중증장애인 가족캠프 운영 4

행정과 행복학습관 건립공사 800

행정과 평생 교육 지원 176

의병문화관광과 문화재 관리 160

의병문화관광과 벽화마을 조성사업 350

산림녹지과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사업 18

산림녹지과 소공원 및 가로변 정비 260

건설도시과 의령 남산마을 안길포장 외 주민건의사업 84건 3,180

안전관리과 귀농인 빈집개량 80

안전관리과 지정 삼산소하천 외 소하천 유지관리 3건 130

상하수도사업소 하수관거보수 및 준설 400

13개 읍면 당면 주민편익사업 149건 3,600



4-4. 성과계획서

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, 성과지표 및

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.

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, 아래의 표에서는 

의령군의 2018년 성과계획서 목표수, 단위사업수,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(단위 : 개, 백만원)

실국명

성과계획 예산액

전략

목표수

정책사업목표
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

예산액
비교
증감개수 지표수

계 3 76 150 190 401,942 358,517 43,426

본청 1 60 128 135 313,788 268,812 44,976

직속기관 1 15 19 53 80,711 82,380 △1,669

의회사무기구 1 1 3 2 828 761 68

읍면사무소 0 0 0 0 6,615 6,564 51

▸ 당초예산, 일반+기타특별회계

4-5. 재정운용상황개요서

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

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.

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, 재정자주도,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, 자체사

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,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(단위 : %)

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
사회복지분야 
예산비율

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

지방세와 
세외수입의 
총액 중 

인건비의 비율

17.44 67.81 18.36 25.05 53.58 174.09

▸ 당초예산, 일반회계 기준

▸ 재정자립도, 재정자주도는 세입과목 개편전(2013년 이전)기준 금액



4-6.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

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「자치단체 예산편성

운영기준(행안부 훈령)」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, 기준경비에 대한 

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.

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, 의회관련 경비, 공무원 일‧숙직비, 공

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항목별
기준액(총액)

(A)
예산편성액

(B)
차  액
(B-A)

기관운영
업무추진비

단체장

89
53

0
부단체장 36

시책추진
업무추진비

211 207 △4

지방의회
관련경비

의정운영
공통경비

190

78

0의회운영
업무추진비

72

의원국외여비 40

지방보조금 10,103 9,202 △901

통장이장반장
활동보상금

809 809

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959 959

공무원 일‧숙직비 582 582

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,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

▸ 기준액 산출기준은 ‘2018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(행정안전부)’을 참조

하세요(http://lofin.mois.go.kr)

☞ 자치단체별 기준경비 기준 및 예산편성액 산출내역 등 구체적 내용 설명


